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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업종 면제 규모

포장재
 EPR대상 포장재를 제품 포장에 사용하는

제조·판매업자 및 수입자

 제조 및 판매업자 (a, b 중 어느 하나에 해당)

: a. 연간 매출액 : 10억원 미만 / b. 연간포장재출고량: 4톤미만

※ 단, 유리병: 10톤, 발포: 0.8톤 미만

 수입업자 (a, b 중 어느 하나에 해당)

: a. 연간 수입액 : 3억원 미만 / b. 연간 포장재량 : 1톤 미만

※ 단, 유리병: 3톤, 발포: 0.3톤 미만

필름류

제품5종
 필름류 제품5종 제조업 및 수입업자

제 품

 EPR대상 제품을 제조·수입하는 자

(필름류 제품5종 제외)
면제 기준 없음(제조·수입 규모에 관계없이 모두 대상)

 (`22년 신규) 산업용 필름, 교체용 정수기

필터

 (`23년 신규) 안전망, 어망, 로프, 폴리에

틸렌(PE)관, 생활용품, 파렛트(pallet), 플

라스틱 운반상자, 프로파일(profile), 폴리

염화비닐(PVC)관, 바닥재, 건축용 단열재, 

전력·통신선, 자동차 유지관리용 부품

 제조 및 판매업자 (a, b 중 어느 하나에 해당)

: a. 연간 매출액 : 10억원 미만 / b. 연간제품출고량: 10톤미만

 수입업자 (a, b 중 어느 하나에 해당)

: a. 연간 수입액 : 3억원 미만 / b. 연간 제품 수입량 : 3톤 미만

※ `22~`23년 신규 품목의 면제 규모는 2025년 12월 31일까지 적용



12월 말 1월 2월 1~12월 4. 30 7. 31 8. 314. 15

법 제17조 제1항
영 제22조 제1항

(영 별표5)

법 제18조 제1항
영 제24조, 
규칙 제15조

법 제18조 제1항
영 제25조, 
규칙 제16조

법 제16조 제1항
법 제29조, 
규칙 제13조

영 제22조 제2항
규칙 제14조

법 제18조 제2항
영 제26조, 
규칙 제17조

법 제19조
영 제28조 제3항,      
규칙 제18조

법 제19조
영 제28조 제4항,
규칙 제18조의 2



대상 품목 공제조합 명

포장재, 필름류 제품5종

(종이팩, 금속캔, 유리병, 합성수지재질포장재)
(사)한국포장재재활용사업공제조합

윤활유, 윤활유 용기 한국윤활유공업협회

전지 (사)한국전지재활용협회

형광등 (사)한국조명재활용사업공제조합

타이어 대한타이어산업협회

수산물양식용부자, 김발장,

곤포사일리지용 필름, 비료사료포장재, PP마대,

산업용 필름, 교체용 정수기 필터
한국농수산재활용사업공제조합





구분 제출 자료 비고

제출서류 재활용의무 대상 제품·포장재 출고·수입 실적서 규칙 별지 제9호의3서식

첨부서류
(필수)

1. 의무생산자의 사업자등록증 사본

2. 결산보고서 등 출고실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수입업자는 수입량 증명서류

3. 제품·포장재의 중량·용량 산출 기초자료 및 포장재의 재질·구조 정보에 관한 자료
별지 제5호 서식 및
예규 별지 제3호 서식

첨부서류
(선택)

4. 포장재의 출고량 감경신청서 및 출고된 자사제품 포장재가 타사 제품 포장재로 재사용
되었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출고량을 감경받고자 하는 경우에 한한다)

예규 별지 제18호

5. 재활용부과금 분할납부신청서 (재활용부과금을 분할 납부하려는 자에 한함, 
단 재활용부과금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로 한정)

규칙 별지 제14호의2서식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구분 제출 자료 비고

제출서류 재활용의무면제대상확인서 규칙 별지 제9호의2서식

첨부서류

매출액·수입액을증명할수 있는 서류
매출액·수입액기준에따른

재활용의무면제대상에해당하는경우

포장재의출고·수입량을증명할수 있는 서류
(제품·포장재의중량·용량산출 기초자료포함)

출고·수입량기준에따른
재활용의무면제대상에해당하는경우


